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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부기능분류체계가 기록분류에 어떻게 용되고 있는지, 그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지 밝히기 

한 것이다. 자료 수집을 해 6개 앙행정기 의 기록 리 문직 6명을 상으로 3회에 걸친 집단면담을 

실시하 다. 우선 공공기록물 리법률 분석을 통해 기록물분류제도를 살펴본 후, 정부기능분류체계를 기록분류

에 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유형을 조사하 다. 면담 자료를 토 로 단 과제를 활용한 기록물철 

분류의 실태와 문제 을 구조  운용 측면에서 분석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potentialities and limits of Business Reference 

Model (BRM) as records classification schemes in Korean central state institutions.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data colle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of three times, in which six records 

professionals from central government agencies participate. This paper begins with inquiring 

the framework of records classification based BRM, required by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It explores the types of benefit of BRM application to government records classification. 

Based on the collected data from the interviews, it investigates how records are aggregated, 

and how transaction level (Danwi-Gwaje) of BRM is applied in the course of records ag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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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기록은 조직의 기능과 업무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록 리에 한 국제표

인 ISO 15489는 조직의 기능과 업무분석을 토

로 기록분류체계를 개발하라는 원칙을 명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앙  지방 행정기

들도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이하 공공

기록물 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분류체

계를 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공공기 의 기록물

리에 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업무를 반 한 기

록분류의 원칙을 도입하 고, 2005년 동법이 공

공기록물 리법으로 면 개정되면서 업무  

기능분류의 원칙이 더욱 강조되었다. 기록분류

에서 업무와 기능을 강조하게 된 배경에는 2005

년부터 추진한 공공기록 리 신 략이 있다. 

이 략의 주요 의제  하나가 “공공업무의 철

한 기록화” 으며, 이를 실천하기 한 과제가 

“업무 기반의 기록분류체계 개발과 확산”이었

다(정부 신지방분권 원회 2005). 이에 따라 

정부기 의 효율 인 업무 리를 해 개발된 

정부기능분류체계가 각  행정기 의 업무 리

시스템  기록 리시스템(Records Manage- 

ment System, 이하 RMS)과 연계되었고 이는 

업무분류체계와 기록분류체계를 일원화하는 계

기가 되었다. 재 정부가 보 한 업무 리시스

템과 표  RMS를 도입한 앙  지방행정기

들은 모두 정부기능분류체계에 따라 기록을 

분류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기록분류체계는 검색뿐만 아니라 보존기간 

설정이나 근권한 통제와 같은 기록 리 업무

를 지원하는 핵심 도구이다. 그러나 정부기능

분류체계가 기록 리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 이 이어지고 있다. 장에서의 비

은 기능분류체계의 운용에서 구조의 문제에 이

르기까지 다양하다(한국기록 문가 회 2012). 

기능분류체계의 문제를 지 하는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정부기능분류체계가 철

한 업무분석에 입각하여 개발되지 못했으며 

운 이 부실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며, 운

이 잘 될 수 있도록 규정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정부기능분류체계

를 기록분류에 그 로 용하는 것 자체에 문

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기능분류체계가 기

록 리를 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분류 도구로서 결함이 존재한다는 입장이

다. 기록 리 문가들이 모인 회의에서 이러한 

비 을 산발 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문제의 구체  실체와 원인이 실증 으로 

밝 진 바는 없다. 특히 정부기능분류체계 개

발의 주 목 이 기록 리가 아니라 정부업무

의 효율화이기 때문에, 이 분류체계가 기록

리에 어떤 의미와 한계를 갖는지 검토가 필요

하다. 

이를 배경으로 이 연구에서는 정부기능분류

체계가 기록분류체계로서의 역할을 효과 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해 정부기록분류체계가 

기록을 분류하는 데에 어떻게 용되고 있는지

를 명확히 조사하고, 기록을 체계 으로 조직하

는 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조  운  측면

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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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문제와 방법 

이 연구에서 다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에서는 기록분류에 정부기능분류

체계를 어떻게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둘째, 정부기능분류체계는 기록 리에서 어

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셋째, 정부기능분류체계의 각 계층은 기록물

의 분류에 어떻게 용되고 있는가? 

넷째,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운용은 기록 리

에 한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는 정부기능분

류체계의 구조가 기록 리에 어떤 유용성을 가

질 수 있는지를 악하기 한 것이고 네 번째

는 구조  문제가 아닌 운용상 문제로 인한 한

계를 확인하기 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기 들 에서 가장 먼  

기능분류체계를 도입한 앙행정기 들을 심

으로 조사하 다. 연구의 시간상․ 산상 제약을 

고려하여 규모가 큰 5개 앙행정부처를 사례로 

선정하 고, 사례기  기록 리 문가들에 한 

포커스 그룹 면담(focused group interview) 방

식을 채택하 다. 재 각  행정기 이 기록

분류와 련하여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구체 인 문제가 무엇이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드러난 

문제가 구체 이지 않고, 실태뿐 아니라 원인 

악이 요한 경우 문가 집단 면담은 유용

한 조사방법이 될 수 있다.

집단 면담에는 앙행정기 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기록 리 문직 6명이 3회에 걸쳐 

피면담자로 참여하 다.1) 이들이 모든 앙행

정기 을 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앙행

정기 이 모두 동일한 시스템(정부기능분류시

스템, 업무 리시스템, 기록 리시스템)을 사용

하고 있으므로 문제와 원인을 보편 으로 도출

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단하 다. 집단 면

담 시 미리 배포한 질문지에 따라 각 기 별 사

례를 발표하고 토론하 다. 이러한 집단 면담의 

장 은 “정보의 질  우수함”에 있으며, “연구

자와 응답자 사이의 의견교환으로 상호작용과 

상승작용이 일어나 정보가 심층 이고 다양해

진다”는 장 이 있는 반면 소규모집단에 한 

심층  분석이므로 표본의 표성이 취약하고 

연구자의 주 에 따라 응답내용을 해석하게 되

는 단 이 있으므로(권 한, 김태경 2009, 247- 

265), 면담분석 자료에 한 집단 검토과정을 거

쳐 이러한 을 보완하고자 하 다.

면담은 문제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

다. 편익과 련된 문제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

하여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 고, 단 과제 정

립과 운용에 한 부분은 각 기 의 사례를 수

집․조사하는 방식을 취하 다.

1.3 선행연구 

국내외의 기록분류 련 연구 동향은 설문원

(2012)의 논문에서 상세히 거론된 바 있다. 사

례 기 을 상으로 기능 분류체계를 개발하거

 1) △1차 면담: 2012. 10. 15(월), 사  배포한 질문지를 심으로 정부기능분류체계 운  반에 한 황과 문제

 검토, △2차 면담: 2012. 11. 16( ), 1차 면담 주제 련 각 부처 사례 발표, 기능평가의 편익  한계 토론, 

△3차 개별 면담: 2013. 4. 4(목)~4.9(화), 사례 보강을 한 개별 화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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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능분류의 에서 행 분류체계를 평가

하는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한편으로 

기능분류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용에

서는 혼합 인 분류체계를 제안(이 숙 2005; 

최 식 2006; 이 정 2010; 박용부, 김태수 

2011)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 다. 기록

리 에서 정부기능분류를 분석한 연구로는 

이주연(2006), 이미 (2007)의 연구가 있는데 

이주연(2006)은 정부기능분류체계와 기록분류

체계를 통합 으로 리할 수 있는 방안을, 이

미 (2007)은 기능분류체계에서 기록의 보존기

간 등 리기  작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들 연구는 정부기능분류체계를 기록분류에 어

떻게 용할 것인지에 한 실무  고민을 담고 

있다. 한편 설문원(2005)은 국의 자기록

시스템 설계 표  분석을 통해 자기록분류체

계의 특수성을 논의한 바 있다.

기능 기반의 기록분류에 한 해외 연구는 

1950년  Schellenberg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

다. 재 ISO 15489나 호주의 DIRKS 방법론 등

이 용하고 있는 F-A-T 모델(function-activity- 

transaction model)에 해 Schellenberg(1956)

는 Modern Archives(1956)에서 F-A-T 모델

이 조직분석에 유용한 체계이며 기능은 조직이

나 주제와 함께 기록분류의 기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Schellenberg 59-71). 그러나 자

기록 리가 확산되면서 업무분석에 기반한 기

록분류의 요성이 강조되었고, 호주에서는 기

능 기반의 기록분류체계 개발방법론을 발표하

게 된다(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2003). 

이어서 기록 리에 한 최 의 국제표 인 ISO 

15489가 업무 기반의 분류를 명시하면서 기능분

류는 국제 인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를 

후하여 발표된 논문들은 체로 기능분류의 편

익을 강조하고, 이러한 기능분류체계를 각 기

이 어떻게 용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다. 이와 

련하여 Smyth(2005)는 기능 기반의 일 분류체

계 개발을 둘러싼 쟁 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북

아일랜드의 민원서비스를 사례로 조직의 기능분

류체계 개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능분류가 가진 이론 ․실무  한

계를 논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Orr(2005)

는 학술 문가와 실무자 모두 기능 분류에 동의

하는 듯 보이지만 기능분류체계가 어떠해야 하

는지에 한 공통 인 형상을 가지고 있지 못하

며, 기록 리자들은 기능분류를 어렵게 생각하

고 있다는 을 밝히고 있다. Foscarini(2009)

는 실증  연구를 통해 ‘기능’을 포함하여 기능

분류의 원칙을 구성하는 개념들이 명확하게 규

명되지 않아 이론  결함이 있다고 지 하 다. 

Foscarini는 더 나아가 정확한 업무분석에 따라 

개발된 분류체계가 반드시 최종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들을 해 단일 

기 을 넘어 여러 기 의 기능들을 넘나드는 정

보공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록을 분류

할 필요도 있다고 하 다. Inge Alberts 등(2010) 

역시 기능분류와 련된 여러 개념들에 한 명

확한 정의와 구분이 필요하고, 조직의 요구나 최

종이용자의 요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을 

강조한다. 기능기반 분류는 효과 인 기록 리 도

구이지만 기록 리자는 물론 기록 생산자들이 분

류체계를 제 로 이해하고 용하는 것이 요하

다는 것이다. Pauline Joseph, Shelda Debowski, 

and Peter Goldschmidt(2012, 64)는 이용자들

이 기능분류체계의 운용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

고, 교육훈련이 미흡하여 분류표에 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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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낮다고 밝혔다. 

주로 북미지역과 유럽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

과  흥미로운 은 다음과 같다. 기능분류체

계의 도입이 앞선 나라들에서도 기능분류체계

에 한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기능

분류의 원칙과 련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이다. 한 기록 리자나 이용자 모두 기능분류

를 어려워한다는 이다. 기능 기반의 기록분류

는 아직 확고한 이론  지 를 지니고 있지 못

하며 실무 용 측면에서는 더 많은 문제가 있

으며, 많은 이론 ,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기록 리에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역할

2.1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도입 취지 

정부기능분류체계는 정부기능을 범정부 으

로 연계하여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한 

목 으로 2005년 도입되었다. 기존의 단 이고 

수직 인 부처 심의 정부기능 수행  리체

계를 효율 으로 개선하기 하여 도입된 것이 

정부기능연계모델(Business Reference Model, 

이하 BRM)이다. 이를 해 정부의 모든 기능

을 조사하여 부처 경계와 무 하게 업무흐름을 

범정부 으로 체계화하고 재정의하 고 그 결

과 정부기능분류체계가 마련되었다(행정자치부 

2005). 외국에서는 복투자와 정부기능의 

복을 막기 하여 BRM을 도입하 으나 우리나

라는 정부의 업무실 을 리하는 실무  목

이 강하다는 이 특징이다(곽정 2006). 

이후 행정기 이 BRM 정보를 자 으로 처

리하고 연계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지원

하는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통령

훈령 제209호, 제8조).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은 업

무 리시스템과 함께 도입되었는데, 개별 부처

가 사용하는 업무 리시스템을 정부기능분류시

스템과 연계시켜 부처간 기능을 연계하기 한 

것이다. 업무 리시스템은 2005년 7월 행정자

치부가 시범 으로 도입하여 검증받은 이후 

체 앙행정기 으로 확산되었다. 

정부기능분류체계는 <그림 1>과 같이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범정부 으로 표 화한 기능

분류체계와 각 부처의 리과제를 한 목 별 

분류체계로 구성된다(공공기록물법률 시행령 제

2조 제5호). 기록분류에는 이  기능별 분류체

계가 용된다. 기능별 분류의 계층은 <표 1>과 

같이 6개 벨로 구성된다. 과거 기록물분류기

표의 분류체계는 기능, 기능, 소기능, 단 업

무 으나 BRM을 기반으로 한 기록 리기 표

에서는 정책분야, 정책 역, 기능, 기능, 소

기능, 단 과제로 변경되었다. 

한 과거 정부기 의 기록물분류기 표를 

장하는 조직은 국가기록원이었으나 정부기

능분류체계는 안정행정부가 담당하며, 각 부처

별, 부서별 정부기능분류체계 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한 정부기능분류체계는 국가 차

원의 산체계와 연계2)되어 있어서 정책분야, 

 2) 로그램 산체계에서도 국가발  략과 정책우선순 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 으로 배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기 한 재정운 의 틀을 마련하기 하여 범부처 인 기능분류체계를 마련하 으나, 2005년 이후 이를 

BRM 분류체계와 일치시키는 작업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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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부기능분류체계의 계층구조  계층별 책임자

출처: 행정자치부 2006.

계층 구분의 기  

정책분야
정부 업무 활동, 국민 서비스, 정부의 산배분체계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최상  계층

( : 일반공공행정)

정책 역
공공기 별로 수행하는 기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분야를 세분류

( : 일반행정)

기능 
각 부처의 국/실 수 에서 담당하는 기능

( : 정부자원 리)

기능
각 부처의 /과 수 에서 담당하는 기능

( : 조직제도)

소기능
기능을 수행하기 하여 업무담당자가 수행하는 기능으로서 법률, 직제 등 법 인 근거를 통해서 

정해진 기능( : 정부기능분류시스템 운 )

단 과제 
업무간 유사성, 독자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소기능을 역별, 차별로 세분화한 업무 역

( : 정부기능분류시스템 고도화)

출처: 국가기록원 2012, 5. 

<표 1> 정부기능분류체계의 계층 구분

정책 역, 기능은 각 기 이 수정하지 못하

는 계층이다. 원래 범 정부차원의 업무 리, 성

과 리, 산 리 등을 하여 만들어졌기 때

문에 기록 리 입장에서 조정하기 어려운 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은 정부기능분류체계

의 도입 취지이다. 정부기능분류체계  시스

템의 이 은 <그림 2>에 표 되어 있는데 소  

조직은 다를지라도 조직간 유사 업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한 기 을 상으로 이루어지는 기능분류가 

아니라 여러 정부기 을 상으로 기능을 분해

하고 연계하는 이러한 구조가 기록 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2 정부기능분류체계에 기반한 기록의 분류 

정부기능분류체계를 기록분류체계와 연계한 

의도는 명확하 다. 업무분류와 기록분류를 일

치시킬 경우 기록을 체계 이고 완 하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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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부기능분류체계의 환 

출처: 행정자치부 2006.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 이 수행하는 

업무를 철 히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다. 한 그 이 에 국가기록원이 주

도한 기록물분류기 표가 철 한 업무분석을 

토 로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

서 만들어질 새로운 분류체계에 거는 막연한 

기 감도 있었다. 

정부기능분류체계가 곧 기록분류체계이며, 심

지어 상용 기록 리스템에서 실행되는 기능기반 

기록분류체계와 같다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

다. 기록 리를 목 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

라 업무 리를 하여 도입된 범정부 기능분류

체계가 기록분류에 구체 으로 어떻게 용되

며, 기록 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 인 검

토는 미흡했다.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용한 기록분류의 기

본 틀은 공공기록물 리법을 통해 알 수 있다. 

공공기록물 리법에서 공공기 의 기록을 정부

기능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용방식을 확

인하기 해서는 우선 공공기록물 리법  시

행령에서 분류와 련된 항목을 면 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당 항목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처리과별․단 과제별로 기록물 분류: 기

록을 생산하거나 수하 을 때에는 기록

리기 표에 따라 처리과별․단 과제별

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처리과별로 먼  분류한 후 처리과 내에서 

단 과제별로 기록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

다면, 이는 분류 기 으로서 조직(처리과)

이 우선하고, 기능(단 과제)이 부차  기

으로 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한 실무  검증이 필요하다. 

∙단 과제의 범  안에서 1개 이상의 기록

물철을 만들어 기록물을 편철하도록 하되, 

기록물철은 업무수행과정이 반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단 과제

가 기록물철과 동일한 계층이 아니며, 기

록물철이 단 과제 하 의 계층으로 존재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재 정부기능분류체계 운 과 련된 문서

에서는 단 과제 아래 계층에 한 설명

은 없으며 기록을 생산하는 업무 리시스

템에서 기록물철을 명시 으로 표방하고 

있는 계층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록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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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자 법령의 주요 내용 

기록물 분류기  

(처리과별․단 과제별)

기록물 생산․ 수시 기록 리기 표에 따라 처리과별․단 과제별로 기록물 분류(법 제18조, 

시행령 제22조)

단 과제 아래 1개 이상의 

기록물철 생산 

업무수행과정이 반 되도록 단 과제의 범  안에서 1개 이상의 기록물철을 만들어 해당 

기록물 편철(시행령 제23조)

단 과제별 기록물철 

작성 기  제정
처리과의 장은 단 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 을 정하여 체계  편철․ 리(시행령 제23조)

분류번호 부여 방법 
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기록물철 분류번호를 부여, 2권 이상으로 분철된 기록물철은 기록물

철 식별번호 다음에 권 호수 기입(시행령 제23조) 

기록물철 분류번호 구조 
기록물철 분류번호 “시스템 구분, 처리과 기 코드, 단 과제 식별번호  기록물철 식별번호”

로 구성(시행령 제23조)

분류 시  기록물의 분류  편철은 등록과 동시에 실시(시행규칙 제7조)

정부기능분류체계 

이외의 분류체계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분류․편철 등의 방식을 달리 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사․재

 련 기록물의 경우 계 앙행정기 의 장이 앙기록물 리기 의 장과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법 18조) 

단 과제 신설  

변경사항 고시 

공공기 은 신설되었거나 변경된 단 과제를 보(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보)나 그 기  

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망에 매년 고시(시행령 제23조) 

<표 2> 공공기록물법령의 기록분류 련 내용 

산하여 기록을 분류하는 처리과 실무자들

이 정부기능분류체계에서 ‘기록의 편철’ 행

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록물의 분류  편철은 등록과 동시에 실

시해야 한다. 이는 업무담당자가 기록을 등

록하려면 반드시 단 과제를 선택해야 하며, 

이는 곧 기록 생산시 에 해당 단 업무가 

분류체계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리과의 장은 단 과제별 기록물철 작성

기 을 정하여 기록물이 체계 으로 편철․

리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러한 규정은 비 자기록물에는 의미가 있지

만 자기록에 한 명확한 기 이 되지 않

는다. 처리과에서는 ‘기록물철’을 만들지 않

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록물철 작성기 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국가기록원은 자기

록의 경우 하나의 단 과제가 하나의 기록

물철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

고 있다. 

∙기록물의 특성상 수사․재  련 기록물 

 등록․분류․편철 등의 방식을 달리 

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

의 장이 앙기록물 리기 의 장과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는 수사기록이나 재  기록에 이스 일

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일 

것이다. 그러나 이스 일은 수사나 재

기록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서 생산되는 이스 일류의 

기록은 어떻게 분류 편철하고 있는지에 

한 조사도 필요할 것이다.

∙기록물철을 작성한 경우 자기록생산시스

템으로 기록물철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2

권 이상으로 분철된 기록물철은 기록물철

의 분류번호  기록물철 식별번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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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하고 호 안에 권 호수를 기입하도

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자

기록철에는 어떻게 용되는지 알 수 없다. 

자기록물철의 경우 물리  규모 때문에 

분철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기록물철 분류번호의 구조는 “시스템 구분, 

처리과 기 코드, 단 과제 식별번호  기

록물철 식별번호”로 구성된다. 분류번호는 

곧 기록의 분류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능의 식별체계와는 완 히 다르게 구성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리과라는 조직

분류 하 에 업무(기능) 분류를 배치한 것

으로서 기능분류코드로 보기는 어렵다. 기

록물철 분류번호를 통해 단 업무는 확인

할 수 있으나 그 상 의 기능 계층은 확인

할 수 없다. 이러한 분류번호가 기록 리 

실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할 필요

가 있다. 

∙공공기 은 신설되었거나 변경된 단 과

제를 보(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보)나 

그 기  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망에 매년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 인 고시방

법에 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통해 살펴본 결과, 재 공공기록은 

기능분류의 원칙을 따르고 있지는 않았다. 조직

분류와 비교할 때 기능분류가 주는 가장 큰 편

익은 안정성이다. 조직이 변경되어도 기능은 

존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능에 따라 기록을 

분류하면 분류체계를 안정 으로 유지할 수 있

으며, 아울러 ‘기능 출처’를 보호하는 메커니즘

이 된다. 특히 정부기능분류체계는 <그림 2>에

서 알 수 있듯이 조직의 틀에서 벗어난 기능 

심의 분류체계를 지향한다. 그러나 재 법제

도에서 기록을 분류하는 우선  기 은 단 과

제라는 ‘기능’이 아니라 처리과라는 ‘조직’이다. 

처리과별로 묶이고, 그 아래 단 과제별로 묶

여서 리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처리과는 

무도 빈번히 바 는 조직 단 이다. 따라서 

처리과를 우선  기 으로 하는 분류체계에서

는 처리과의 변경이 일어날 때마다 기록분류체

계가 바 게 된다. 따라서 재의 기록분류체계

는 ‘안정성’이라는 기능분류의 편익을 얻기는 

어려운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재 공

공기록분류제도는 “정부기능분류체계에 따라 

기록을 분류”하는 기능분류가 아니라 처리과별

로 기록을 분류하고 단 과제별로 세분화하는 

조직분류와 기능분류의 혼합형을 채택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한 정부기능분류체계에서 기록 리에 가

장 의미 있는 계층은 단 과제이다. 따라서 이

러한 단 과제가 기록분류에 어떻게 용되며 

용상에 문제는 없는지, 정부기능분류체계에

는 존재하지 않는 기록물철이 과연 어떻게 편

성되는지에 한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 아

울러 단 과제 외에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다른 

계층들은 기록 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

할 필요가 있다.

   3. 정부기능분류체계 용의 
성 분석 

3.1 조사 내용 

정부기능분류체계의 구조가 기록 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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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를 묻는 질문은 다소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다. 정부기능분류체계는 원래 정부업무  자

원 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한 도구이기 때문

에 기록 리에 합하지 않다고 하여 구조 개선

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 문제가 요한 이유는 정부기능분류체계

가 기록의 집합체를 구성하는 기 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구조 분석을 통해 기록 리 측면에

서의 한계와 가능성을 악하고, 용 방식의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2차 면담은 다

음과 같은 주제에 따라 집단토론방식으로 진행

하 으며, 3차 면담은 사례 수집을 해 개별 

화면담을 실시하 다. 

<1차 면담 주제>

1. 정부기능분류체계가 기록분류에 어떻게 용

되는가?

2. 기록분류를 한 제도는 어떻게 운 되는가?

3. 정부기능분류체계 용의 이 은 무엇인가?

4. 정부기능분류체계의 구조가 기록분류에 

한가?

5. 정부기능분류체계 운용이 기록분류에 한가? 

<2차 면담 주제>

1. 단 과제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2. 단 과제는 기록물철과 어떤 계인가? 

3. 단 과제 기반 기록물분류의 한계는 무엇인가?

4. 단 과제에 각종 리기 을 부여하는 구조가 

한가? 

5. 각 시스템은 정부기능분류를 이용한 기록분류를 

지원하는가? 

6. 각 기 별 분류 사례 

이러한 주제로 면담을 진행하 고 면담 내용

을 보충하기 하여 각 기  홈페이지에 게시

된 기록 리기 표를 참고하 다. 

3.2 정부기능분류체계 용의 편익

먼  정부기능분류체계가 기록분류에 용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조사함으로써 

구조  합성을 살펴보고자 하 다. 일반 으

로 기능 분류의 편익으로 거론되는 △생산맥락 

보존 지원, △계층 , 집합  리 지원, △모든 

업무기록의 분류 지원을 심으로 분석하 다. 

분류체계의 요한 역할  하나가 체계 인 보

존기간 설정 지원인데, 이 문제는 집합  리

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매우 층 인 이 문

제에 한 구체  분석은 기록평가와 련된 별

도의 논문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3) 

3.2.1 생산맥락 보존 측면에서의 편익

기능분류는 기록을 생산하게 만든 업무, 그 

업무와 기록의 계, 그 업무와 다른 업무와의 

계 등을 보여  수 있다는 이 이 있다. 토론

에 참여한 기록연구사들은 정부기능분류체계가 

기록의 생산맥락을 보호하는 데에 상당한 이

이 있다고 지 하 다. 

“과거 기록물분류기 표 체계에서는 단 업무

와 상  계층( , , 소기능)과의 연계가 끊어져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와 비교할 

때 모든 단 과제가 상 계층과 분명히 연계되

어 있어서 해당 단 과제에 속한 기록물과 상  

기능과의 계를 잘 볼 수 구조 요. 잘 운용된다

는 제하에서요.”(F기 ) 

 3) 이 문제는 설문원(2013)에서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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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류코드에는 반 되지 않지만 기록물 

메타데이터에 정부기능분류정보가 남겨지기 때

문에 동일한 업무별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익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리과에서는 단 과제 이상의 계층은 

체로 보지 않으며, 해당 처리과에 속한 단 과

제만 보고 분류하는 경우가 부분이라는 게 면

담 참가자 모두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정보는 유사기능 간의 연

계  계층 계를 담고 있어서 기록의 맥

락에 근거한 검색을 지원하는 데에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담당 부서는 달라도 유

사 기능별로 기록을 연계 검색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심지어 생산기 이 달라도 업무가 유사

한 경우 <표 3>과 같이 동일한 기능 아래 해

당 부처의 기능이 연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다부처 기록의 통합검색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그림 3>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기

운용 리’ 업무와 련하여 건설교통재정과, 

국방재정과 등 서로 다른 부처 조직의 업무가 

하나의 소기능으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구

기록물 리단계에서 서로 다른 부처의 기록을 

연계 검색하는 데에 정부기능분류체계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기 의 업무 리

시스템에서는 자기 기 의 분류체계만 보게 되

기 때문에 재로서는 이러한 이 을 활용하기 

어렵다. 

3.2.2 계층 ․집합  리 측면에서의 편익 

기록의 분류는 단순히 기록의 검색 지원을 

넘어 리 개체를 생성한다는 의미가 있다. 기

록철이나 기록시리즈는 분류의 결과로 생성된 

계층  실체라고 볼 수 있다. 상 의 클래스가 

정책분야 정책 역 기능 소 부처

일반공공행정 지방재정․지방행정 지방세 행정안 부․국토해양부

출처: 행정안 부 2009. 

<표 3> 정부기능의 부처간 연계 사례

<그림 3> 정부기능분류체계에 의한 분류 방식(사례)

출처: 행정자치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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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기능분해를 통해 생성된다면 이들 계층

은 상향식 분류에 의해 묶인다. 계층을 이용하

여 기록을 집합 으로 통제하는 것은 기록 리

의 요한 원칙이다. 집합  리란 기록 집합

체를 상으로 보존기간과 같은 리 속성을 

부여하고, 이러한 속성이 집합체에 속한 기록

에 상속되며, 집합체 단 로 이 이나 폐기 등

을 시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런 에서 기록

분류는 검색 성능을 높이기 한 자료 분류와

는 다른 특징을 갖게 된다.

정부기능분류체계가 이러한 집합  리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살펴본 결과  체제에서 

소기능 이상의 계층은 집합  리와 련이 

없었다. 모든 리 속성 자체가 단 과제에 부

여되기 때문에 다양한 클래스에서 리 속성을 

상속받는 유연한 구조를 가진 미국이나 유럽의 

시스템4)과는 달랐다. 

한편 만약 리 속성을 소기능이나 기능에 

부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 하여

도 소기능이나 기능별로 기록을 계층화하고 

이에 따라 리하는 것이 과연 합리 일지는 

의문이다. 물론 재 운용체제에서는 쉽지 않

을 일이기도 하지만 기록물 리 속성을 통제

하는 권한은 각 기 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

토교통부와 국방부가 같은 기능명을 사용하

고 있더라도 리 속성(보존기간, 근권한 등)

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그림 3>에서와 같이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모두 ‘분야별 재정운용

지원’을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국방부의 

‘분야별 재정운용지원’과 국방부의 ‘분야별 재

정운용지원’에 포함되는 소기능과 기능이 각

각 다르고 단 과제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면담 참여자들은 체로 상  계층의 집합  

리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었고, “ 용 

기록 리에서는 단 과제를 도출하기 한 과

정정보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론 으로 소기능 이상의 계층은 맥락 검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집합  리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록분류

체계가 완 한 기능분류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다. 기록분류체계가 한 조직의 기능분류

체계에 따라 만들어졌다면 참조코드도 기능분

류체계의 구조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재 우

리의 정부기능분류체계는 범 부처를 포 하는 

분류체계로서 기능분류코드만으로는 어떤 기

록이 그 조직의 업무나 기록 리체계에서 차지

하는 고유한 치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기능분류체계를 따라 기록의 참조코드를 

만드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재는 단

과제 번호만이 처리과 고유번호와 결합하여 

기록물 번호에 반 된다.

따라서 재 기록의 집합  리를 지원하는 

유일한 계층은 단 과제 계층이다. 단 과제를 

심으로 기록 리기 표가 만들어지고, 단

과제별로 리 속성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보존기간은 단 과제 계층에만 부여되고, 

단 과제의 보존기간이 해당 기록물에 무조건 

상속되는 구조이다. 

조사 결과 다소 특이한 분류계층은 처리과 

공통업무 다. 국가기록원이 고시한 자료에 의

하면 ‘처리과 공통업무’가 하나의 기능명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그 아래 소기능(서무, 지도감

 4) 유럽연합의 기록 리시스템 설계표  Moreq 2010, 미국의 DoD 5015 등에서는 다양한 클래스로부터 리 속성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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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록 리, 물품 리, 민원 리, 산회계, 보

안 리, 부서장업무, 업무계획(보고)  평가)

이 배치되어 있다(국가기록원 2013). 처리과 공

통업무 분류사례는 <표 4>와 같다. 

기능의 성격을 기 으로 묶은 것은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의 계 분석에 근거하 다고 보

기 어렵지만, 조직의 고유업무에 속해있지 않

으며, 모든 처리과가 일상 으로 수행하는 반

복  행정업무들을 하나의 계층으로 군집시켰

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단 업무는 <표 

5>와 같이 묶이게 되고, 각 단 과제 리카드

(이하 카드)별로 수많은 기록물철이 만들어지

게 된다. 

즉, 하나의 단 과제에 과별로 카드가 만들

어지고, 카드가 곧 기록물철로 환되므로 수

많은 기록물철이 이 과제와 연결된다. <표 5> 

사례의 경우 이 단 과제에 속한 모든 기록물

철은 5년의 보존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단

과제  기록물철 계층에서 집합  리가 이

루어지는 것이다.

3.2.3 포  획득 측면에서의 편익 

정부기능분류체계를 도입한 가장 요한 이

유  하나는 공공업무에 한 모든 기록을 등

록하는 것이다. 공공업무의 철 한 기록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정

부기능분류체계로 공공기 이 생산, 수, 수집

하는 모든 기록을 쉽고 체계 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은 업무 리

시스템과 RMS의 분류체계로 바로 연계되므로 

업무 리시스템에서 생산된 문서를 완 하게 

분류하고 이를 RMS로 인수받을 수 있다는 이

이 있다. 

그러나 업무 리시스템에서 생산되지 않는 

문서들, 조직 내에서 일상 으로 생산되는 업

무 기록 외에 △처리과나 기록 이 수집한 기

록, 수 문서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록들과 련하여 한 기능분류 계

층이 존재하지 않아 부 하게 분류되거나 아

 등록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

할 수 있었다. 

기능 기능 소기능 단 과제

OOO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업무계획(보고)  평가 업무 조

<표 4> 처리과 공통업무 분류사례

단 과제명 카드명 리부서 

업무계획  보고

업무계획  보고 A국 a과 

업무계획  보고 A국 b과 

업무계획  보고 A국 c과 

업무계획  보고 B국 a과 

업무계획  보고 B국 b과 

… …

출처: E기  2013년도 기록 리기 표.

<표 5> 처리과 공통업무 단 과제  카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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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수집기록에 해 조사하 다. 자체 수

집을 하지 않는 기록 이 많았지만 자체 수집

을 하고 있다고 밝힌 기록 도 있었다. 

“단 과제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록

에서 앞으로 시를 생각해서 오래된 문서를 수

집하고 있는데 등록은 안하고 있어요. 일단 등록

이 되면 리를 해야 하고, 등록하면 국가기록원

에 이 해야 하니까요 … OO 련 일제강 기 

자료를 수집했는데 OO 련 단 과제가 있거든

요. 거기에 넣을 수는 있어요.”(D기 ) 

그러나 “일제강 기 자료를 재의 기능분류

표에 넣을 수는 없으며” 결국 “RMS의 분류체

계에는 주제나 기록유형 심으로 수집되는 기

록을 끼워 넣을 여지가 없다”는 것이 나머지 참

석자들의 의견이었다. 정부기능분류체계가 

재의 기능을 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과거 기

록을 분류할 수 있는 한 치가 없었다. 

한 재 표  RMS에는 기록분류체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수집기록을 기능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는 

것에 반 하는 입장도 있었으나 그 기 의 기

록분류체계라면 수집기록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 그 다면 정부기

능분류체계를 그 로 RMS와 연계하는 것만으

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다면 

기능분류를 기반으로 하되 기록 리를 해 통

합 분류체계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수문

서의 경우, 분류체계의 포 성은 문제가 없었

고 다만 분류 로세스 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

로 밝 져 3.3 에서 다루었다. 기록 리도구로

서 정부기능분류체계가 제공하는 편익을  세 

가지 측면에서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3.3 구조 측면의 성 

정부기능분류체계의 각 계층이 기록 리에

서 수행하는 구체 인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기능분류체계가 기록분류에 

합하게 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한 것이다. 

여기서는 특히 기록분류에 직  련성을 가

진 업무계층인 단 과제를 심으로 분석하

다. 단 과제가 기록물철 구성 기 으로, 한 

<그림 4> 기록 리도구로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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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리 단 로 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분석하 다. 실제 각 기 에서 단 과제가 어

떻게 설정되며, 기록물철과의 계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다른 계층의 역할도 조사에 포함하

으나 이들 계층은 맥락정보 제공 외에는 기록

리에 직 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앞

에서 분명히 밝 졌으므로 여기서는 제외하 다. 

3.3.1 단 과제 생성 실태 

단 과제는 “행정기 이 늘 수행하는 업무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리하기 한 최하  단

”이다( 통령훈령 제194호). 정부기능분류시

스템 운  지침(행정안 부 2008)에서는 단 과

제를 “행정업무 수행의 기 이 되는 것으로서 업

무간 유사성  독자성을 고려하여, 업무담당자

가 소기능을 세분화한 업무 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 △수행의 원인, 시기가 다른 업무라도 

업무의 처리 차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하나

의 단 과제로 보아야 하고, △성격이 서로 다른 

업무라 할지라도 동일한 최종 산출물을 획득하

기 한 경우라고 단될 때에는 하나의 단 과

제로 보아야 한다는 정립기 을 제시하 다. 

한 기존의 기록물분류기 표의 단 업무에 비해 

작고, 최소화된 업무로 분해되어 있으므로 하나

의 단 과제가 하나의 기록물철을 구성하는 것

으로 설계하 다고 한다(곽정 2006, 171).

그러나 장에서 단 과제가 만들어지는 양

상은 이와 달랐다. 정부기능분류체계가 업무

리시스템에서 실 리를 한 분류체계로 기

능하기 때문에 체로 단 과제가 세분화되지 

않는 경향을 보 다. 특히 과거 단 업무를 업

무실  평가와 긴 히 연결시켰던 B기 의 경

우 이러한 문화가 남아 단 과제가 오히려 단

업무보다 더 크게 잡힌 경우가 많았다는 것

이다. 단 과제의 크기가 제 로 통제되지 않

고 있다는 것도 면담에 참가한 기록연구사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과제카드를 만들어 놓으면 한 달에 몇 건 이상 

문서 기안을 하든, 회의를 개최를 하든 이런 실

들을 올려야 했거든요. 그런 통이 남아 있어서 

단 과제는 커야 하는 거 요. 왜냐면 실 을 

넣어야 하니까. 직원들이 그런 인식을 한 상태로 

BRM이 도입이 어요. … 그러나 보니 기능 

하나에 소기능 한 개, 소기능에 단 과제 두세 

개. 부서별 단 과제가 처리과 공통업무를 제외

하고 은 곳은 세 개, 많은 곳은 여섯 개. 

이 정도 수 이거든요”(B기 ) 

“단 과제가 단 업무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

지 못하고, 작업시간도 박하여 단 업무에서 

그 로 단 과제로 들고 온 경우도 굉장히 많았

던 것 같습니다.”(A기 )

“업무담당자들이 주로 하는 것은 단 과제인데 

단 과제의 크기가 … 들쭉날쭉 합니다. 어떤 것은 

의 단 업무처럼 무 크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것은 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A기 )

단 과제가 작을 때에는 큰 문제가 안 되지

만 크게 설정될 경우,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과 

같은 업무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 체

계 으로 조직이 되지 않아 활용의 문제를 야

기할 수 있다. 

“과거 기록물분류기 표에서 단 업무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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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보존기간 값을 주고 그 에 있는 철에 

해서는 세분화시킬 수 있는 체계 기 때문에 

철의 보존기간에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었는데

요. 지 은 단 과제에 보존기간을 주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기록들은 같은 보존기간을 

상속 받게 되어 단 과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

은 경우 … 필요 이상으로 기록물 보존기간이 

상향조정되거나 어떤 기록물철에 해서는 

무 낮게 책정되어 문제가 됩니다.”(A기 ) 

“ 희 부의 OO조사과는 고유 단 과제가 하나

요. 단 과제카드도 하나구요. 이 과의 업무가 

주로 A사업자군군과 B사업자군에 한 지행

조사 고, 일 년에 200건 정도가 생산되요 건

수는 많지 않은데 각 기록물건의 크기가 엄청나

게 커요. 이 게 규모의 기록이 하나의 기록물

철에 편철되는 것도 걱정이구요. 조사과정은 조

사기획, 조사과정, 조사결과, 의결, 결정통지 등

의 로세스로 진행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

는 기록물은 사업자별로 편철해야 하거든요. 

이스 일의 일종이니까요. 그런데 지 은 만들

어지는 순서 로 등록되고 있어요.”(B기 ) 

요컨  재 생성된 각 부처의 단 과제들은 

업무세분화가 안되어 있어 체로 크고, 포

하는 업무의 크기가 다양하여 불균형했다. 

3.3.2 단 과제와 기록물철의 계

공공기록물 리법에서 단 과제 아래 1개 이

상의 기록물철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록에 한 국가기록원의 지침은 하나의 단

과제를 하나의 기록물철로 구성하는 것이었다. 

한 2005년 기록 리시스템 재설계 당시 “과제

리카드는 단 과제와 일 일의 계로 생성”

되며, “업무수행의 맥락이 보호되는 의미 있는 

기록물건의 집합체”를 구성하도록 지원하기 때

문에 이를 자기록철의 단 로 설계하 다고 

밝히고 있다(곽정 2006, 171). 과제 리카드는 

단 과제에 한 일종의 설명서이며 과제실 을 

기재하는 곳이므로 하나의 단 과제에 하여 

하나의 카드가 만들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재 시스템에서 기록물철을 구성하는 기

은 단 과제가 아니라 카드이다. <그림 5>와 같

이 단 과제에 하나의 카드만 만들어지는 경우

는 이러한 구분에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 과제가 커지면서 

하나의 단 과제에 여러 개의 카드가 만들어지

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림 5> 단수 카드 생성시 단 과제와 

기록계층의 계 

“제가 기억하기로 처음에는 한 단 과제에 하나

의 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공지가 내려왔고 

실제로도 그 게 운용이 었어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지  어떻게 되었냐면, 처음에 꼼꼼하

게 만들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단 과제 하나

로 문서를 철하려고 하니까 범주가 무 넓은 

거 요. 그러다보니 하나의 단 과제에 단 과

제 카드가 무수하게 늘어난 거 요. 어느 사이

에.”(C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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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의 설계 로 하나의 단 과제에 1개의 

카드가 붙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그 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 업무담당자가 

단 과제를 만드는 것이 번거로우니 만들기 쉬

운 카드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연두업무와 련하여 새로운 업무가 떨어

진 경우 단 과제를 하나 등록하기 애매하고 같

은 단 과제를  과에 다 만들라고 말하기도 

번거로우니까 해당 단 과제 에다가 연두업

무 카드를 하나 더 만드는 식이 요. 그런 식으로 

단 과제 하나에 카드가 여러 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리 상 굉장한 문제가 생기

는 거 요. 단 과제별로 보존기간을 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가치가 무도 

다양한 기록이 하나의 단 과제에 포함되니까

요.”(C기 ) 

업무담당자 입장에서는 보존기간 문제까지 

생각하기 못하고 기존의 단 과제는 무 크고, 

그 다고 단 과제를 만드는 차는 귀찮으니까 

단 과제 카드를 만들어버린다는 것이다. BRM 

도입 기와 달리 통제도 잘 되지 않고 시스템에

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단 과제를 생성해야 하는데 기존의 단 과제에 

카드만 만들어 편철하는 경우도 많았고, 카드를 

어떤 기 으로 생성해야 하는지에 한 지침도 

없는 상황이었다.

“ 에 자문서시스템의 경우에는 결재나 편

철을 하려고 하면 각 부서의 업무가 트리형태로 

제공이 었어요. 그런데 BRM과 통합 온나라시

스템이 도입되면서 그걸 보려면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자기 업무에 해당하는 단 과제만 

등록해서 보이게 해서 거기에 카드를 생산하다 

보니까,  단 과제도 크다 보니까 단 과제 

카드 복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 요. 있는 

것  만들고  만들어 쓰고. 의 담당자가 

어떤 단 과제 카드를 만들었는지 보려면 일부

러 들어가 야 하니까 그 게 안 하거든요. … 

여러 가지 이유로 업무가 분화되어 운 되고 있

지만 결과 으로 맨 마지막으로 부담을 떠안는 

사람이 구냐 … 그 기록물들을 이 하고 평가

할 사람들이라는 거지요.”(C기 ) 

“단 과제를 만들려고 봤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단 과제인거 요, 그러면 담당자 추

가해서 단 과제카드만 만들어서 끌어오는 거

죠.”(C기 ) 

“단 과제에 엉뚱한 단 과제 카드를 만들어 놓

은 경우가 많았구요. 이야기 하셨다시피 자기 

과에 어떤 단 과제가 있는지 사람들은 별로 

심이 없어요. 기록물을 등록하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카드명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상 에 어

떤 단 과제가 있는지 상 이 없고, 엉뚱한 단

과제에다가 카드를 연결시켜 놓은 것도 있고, 

심지어 문서기안 수카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의 문서는 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 

…”(B기 )

이런 식의 카드 난립은 기록 리에는 상당한 

부담을 안긴다. 기록물철에 용되는 단 가 과

제카드이기 때문이다. 단 과제에 복수의 카드

가 생성되었다면, 한 단 과제에 여러 개의 기

록물철이 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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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카드가 만들어진 양상은 매우 다양하

다. E기 의 경우 단 업무 OO에는 남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같이 지역별로 카드

가 생성되어 있었고, 단 업무 XX에는 감사원 

XX, 경찰청 XX, 법원 XX 등과 같이 여러 

개의 카드가 기 별로 생성되어 있었다. 단

과제의 업무 역을 세분화하여 카드를 만든 경

우도 있고, 주제나 지역 등과 같이 편의 으로 

구분하여 만든 경우도 있었다. 한 단 과제 아

래 같은 처리과가 등록연도만 다른 동일한 카

드명을 여러 개 만든 경우도 있었다. 

“아  카드명에 연도를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 기록물철을 매년 만들어 썼듯이 단 과

제 카드도.”(A기 )

즉, 단 과제 카드에 한 통제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생성 ‘기 ’도 없는 상태에서 난립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하나의 단 과제가 하나의 기록물철

을 구성”한다는 원칙을 구조상 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공통업무의 경우 같은 단 과

제에 수많은 처리과가 무수히 많은 카드를 만

들게 된다. E기 의 경우, 기 공통업무인 “감

사 수감  결과조치”라는 단 과제에 해 각 

과별로 약 60개의 카드가 만들어져 있었다. 하

나의 단 과제에 복수의 기록물철이 만들어지

는 것이다. 기  공통업무인 경우 동일한 단

과제가 다른 부처에도 존재하며, 여기에 마찬

가지로 복수의 처리과가 만든 카드와 기록이 

연계된다. 

한 규모 투자사업에 한 정책실명제 강

화방안(안 행정부 재정정책과)에 따라 2013

년부터 규모 투자사업은 하나의 사업을 하나

의 단 과제를 책정하여 기록물을 통합 리하

고 보존기간은 구 이상으로 책정하여야 한

다.5) 기존에는 기능에 따라 ‘OO계획 수립’ 

는 ‘OO 산 리’로 단 과제가 나뉘어 책정되

었지만 이 규정에 따라 ‘OO사업’으로 단 과제

를 책정해야 한다. 이러한 시책에 따르면, 이제 

단 과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업무 단 가 

아니다. 

“우리 기 의 단 과제 ‘OOOO조성 사업’은 

9개 이상의 지자체와 5년에 걸쳐 추진하는 

규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단 과

제로 묶여 있고, 여기에 ‘OOOO조성’과 ‘OOOO

조성 사업’이라는 두 개의 카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다년도 사업인데다가 여러 기 과 함

께 추진하는 사업이고 산규모도 상당히 큰 

로젝트인데 하나의 단 과제에 두개의 카드

니까 기록물철이 2개가 되지요. 더 큰 사업인

데 단 과제 하나에 카드 하나인 경우도 있어

요.”(C기 )

 사례와 같은 규모 사업에서는 수십 개 

이상의 기록물철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사업 단

로 묶이면서 1-2개의 기록물철만 만들게 된

다. 정부 재정의 투명성은 높일 수 있으나 기록 

활용을 한 논리  배열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다. 법령에서는 처리과별로 기록물철 작성

기 을 만들도록 하고 있으나 단 과제 카드 

 5) 규모 투자사업의 상은 심사를 통과한 비타당성 검토사업( 앙행정기 ), 민간투자사업심의 원회 심의사

업( 앙행정기 ), 총사업비 300억 이상 모든 투자사업(지방자치단체)이다. 국가기록원(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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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 에 이를 반 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다면 단 과제는 기록분류체계에서 무

엇을 의미하는가? <그림 4>는 단 과제당 복수

의 카드가 생성되는 경우이다. 만약 단 과제

가 기록물철 구성기 이라면 기록물철 1, 2, 3

은 모두 분철에 해당된다. 그러나 카드가 기록

물철이라면 단 과제는 기록물 시리즈 등과 같

인 상 의 기록집합체가 되거나, 아니면 단순

히 소기능 아래 기능 클래스가 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자기록이 구기록물 리기

으로 량 이 되기 에 명확히 정비해야 

할 사항이다(<그림 6> 참조).6) 

3.3.3 량 동종 기록물의 문제 

가장 큰 구조  문제는 재의 단 과제 체

계가 동종의 기록이 량으로 생산되는 이른바 

이스 일을 제 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이

었다. 

“특검 등과 같이 동종 량 문서가 만들어지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 은 그게 단 과제라

고 하는 틀로 단일화가 되어 있으니까 어 든 간에 

단 과제로 표 을 해야 해요. … 이러한 동종 

량 문서는 이스 일이라는 에서 분석을 

하고 어떻게 리할지 답을 내면 되는데 이게 단

과제라는 틀과는 다른 거 요.”(F기 )

“반면 정책문서나 이런 것은 (단 과제까지) 

세 하게 분류할 필요가 없어요. 문서량도 많지 

않을뿐더러 정책문서라는 것은 큰 틀에서 분석

을 해도 양도 많지 않고 그 안에 다양한 문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문서유형은 아니

고 주제나 기능으로 묶어 다소 과 분류를 하더

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죠.”(F기 )

“이 게 상반된 사례들을 단 과제로 맞추려고 하

다 보니까 정책문서는 정책문서 로 안 맞고, 한 

기 에서 수십만 권 만들어지는 이스 일을 단

과제랑 맞추려고 하니 안 되는 거 요.”(F기 )

<그림 6> 복수 카드 생성시 단 과제와 기록계층의 계

주: Y는 보존기간을 의미. 단 과제에 부여된 보존기간을 기록물철에 상속.

 6) 면담 기에는 참가자들도 ‘기록물철’의 구성 기 이 단 과제인지 카드인지에 해 혼란스러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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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량 동종 기록물들에 해서 각 기

들은 체로 리카드로 구분하거나 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었다. The National Archives 

(2003)의 기능기반 분류 지침서에서는 “엄격한 

기능  근은 이스 일(case file)을 지원하

지 못한다”는 을 지 한 바 있고, 자기록

리시스템 설계 표 인 Moreq도 2 (2008)에서

부터 이러한 이스 일을 고려하여 분류원칙

을 변경하 다. 이를 반 한 극  해결책이 

필요하다.

3.4 운용 측면의 성 

3.4.1 권한  책임 리 

정부기능분류체계에 따라 기록을 체계 으

로 분류하고 업무변화에 따라 분류체계를 유연

하게 조정하기 해서는 기능분류체계의 운용

과 분류 실무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체 행정

기 에 용되는 통합정부기능분류시스템은 안

행정부가 운 하고 있으며, 각 부처는 이 시

스템의 분류체계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한 

각 부처의 기록 은 각 부서에서 설정한 단 과

제를 조정하고 변경내역을 안 행정부  국가

기록원에 보고․ 의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 실제로 문서를 분류하는 행 는 각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하게 된다. 

“부서의 BRM 담당자가 기록물담당자이기도 

하지만, 별도로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한 과에서

도 유기 으로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업

무에 필요할 때마다 단 과제를 신속히 만들어

주고 단 를 명확하게 해줘야 하는데도 실제로 

부터도 잘하지 않거든요. 기존에 있는 데에 

끼워 넣다보니 오분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A

기 ) 

업무담당자나 부서의 BRM 담당자가 해당 

부서의 단 과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데, 한 

부서의 BRM 담당자와 기록 리담당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조율이 어렵고, 그나마 BRM 담당

자가 자주 변경되어 문성을 갖기도 어렵다고 

한다. 한 기 의 BRM담당과 기록물 리담

당도 이원화되어 조정  력에 문제가 생기

기도 한다. <표 7>에서와 같이 단 과제는 승인

요청 차가 필요하지만 카드는 아무런 차 

없이 업무담당자가 만들 수 있다. 단 과제나 

권한그룹 승인요청 승인

앙 기능분류담당자

(안 행정부)

[정책분야~단 과제] 수정  수정요청

[정책분야~ 기능] 승인7

기  기능분류담당자

(각 기  조직부서)
[정책분야~ 기능] 승인요청 [소기능~단 과제] 기능변경 승인

부서 기능분류담당자

(각 과 담당자) 
[소기능․단 과제] 기능변경 승인 요청

업무담당자

(문서생산자)

[소기능~단 과제] 기능변경 승인 요청

(문서, Off-line)

출처: 행정안 부 2008.

<표 7> 정부기능분류체계의 권한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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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 난립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승인 차

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존기간에 한 것만 희 기록  쪽에서 합니

다. 보존기간의 재책정과 련되어 있는 것을요. 

그런가 하면  우리 기 의 BRM 담당자가 

있고,  과에서도 과 BRM 담당자가 있고, 기록

물담당자가 있어 권한이 다르거든요.”(E기 ) 

“ 희는 단 과제 에 카드를 무 많이 만들어

서 제가 BRM 담당자한테 통제를 해 달라 그랬

더니 그 사람이 바로 행안부에 물어보고는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라고 답하는 거 요. 그래서 

제가 설득할 근거가 없어서, 기록 리상 문제가 

있다고 설득할 근거가 없어서 뭐라 말을 못했어

요.”(C기 )

의 토로에서와 같이 기록 은 부서에서 

설정한 단 과제 조정 역할을 거의 할 수가 없

었다. 부서 BRM 담당, 기  BRM 담당, 안정

행정부 앙 BRM 담당으로 이어지는 구조에

서 단 과제가 리되기 때문에 기록 리에 큰 

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기록 이 개입할 여

지가 없다. 련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

이다. 카드는 바로 기록물철의 존재 양태를 결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연구사들은 카드 난

립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BRM 담당자들은 

그 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기 의 기

물 리담당자가 보존기간에 한 권한만을 가

지며, 단 과제  카드 책정에 개입할 수 없다

는 것이 기록 리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한 정부조직 리를 한 분류시스템과 연

계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하나는 TF

와 같이 임시조직이거나 미승인 조직인 경우 

조직 코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록이 만들

어지는 것이다. 

“OOO 같은 경우 임시 을 만들어 일을 하고 

문서도 만들고, 결재도 받고. 그런데 안 행정부 

조직 리 부서에서는 인정받은 조직이 아니면 

(기 ) 분류코드를 못 받고, 그러면 임시코드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거 요”(C기 )

“ 희는 TF가 만들어졌는데 그냥 어느 과 에

다 단 과제 몇 개 만들어 써요”(A기 )

“코드가 안 나오면 공문 발송이 안 되잖아요. 

… 표 인 것이 몇 년  발족했던 OOO 원

회 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OO과 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게 들

어가요. 그래서 발송자가 OO과장명으로 나와

요.”(D기 ) 

와 같이 운 의 문제가 기록의 분류뿐만 

아니라 기록의 진본성7)까지 하고 있다. 

3.4.2 수문서의 분류 

수문서의 경우, 리 로세스가 분류의 품

질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 문서가 송부되어 

왔을 때 배당을 먼  하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

가 분류하게 되지만, 분류를 먼  하게 되면 서

 7) 기록을 실제 생산하거나 수한 부서가 문서에 생산자나 수자명으로 기재되지 않는다는 에서 진본성 문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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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당이 분류를 하게 되어 체로 이때 오(誤)

분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문

서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분류하도록 시스템이 

지원하므로 한 과제 아래 분류될 수 있다

는 의견이 많았다. 

“ 자문서의 경우, 일단 문서가 오면 그 문서가 

그 부서의 문서담당자에게 갑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업무 담당자에게 보내줘요.”(A기 ) 

“통합 온나라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자기 업무별

로 수가 들어오고 기안을 할 수 있도록 되었잖

아요. 들어오면 그 업무에 넣고 다시 기안을 하고 

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D기 )

종이 문서는 기 에 따라 달랐다. 소수 지만 

종이 형태 수문서의 분류에 문제가 있다는 기

도 있었고, 종이문서도 수받아 한 단

과제로 분류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기

도 있었다. 

“ 수문서는 참 문제인데요. 부서에서 문서를 

수하는 사람들이 부분 한 사람이거든요. 문

제는 이 사람이 부서의 모든 단 과제카드의 담

당자로 되어 있지 않으면 수문서를 아무 게

나 분류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게 되고 있어요. 부분 부서에서 수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서무 카드만 딱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문서들이 모두 서무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 이건 조직 문화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요. 희는 종이문서는 수할 때 수

하는 사람이 반드시 단 과제 카드를 지정해야 

수가 돼요.”(B기 )

“ 희도 분류를 먼  하거든요. 그러면 담당자가 

맞는 단 과제에 넣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희

는 조직문화가 그 게 되어 있어요. 그 담당자가 

제 로 된 단 과제에 집어넣는지 아닌지는 확

인이 불가능하지만 하여튼 분류는 그 게 되어 

있어요. 비 자 같은 경우에.”(D기 )

“ 희는 종이문서도 그 과의 문서담당자가 보고 

업무담당자에게 니다. 담당자에게 주면 등록

을 하면서 자기 편철, 단 과제를 어가지고 

…”(A기 ) 

실제로 단 과제 카드를 살펴본 결과, E기

의 경우 기  공통업무인 ‘각종통계, 자료 리’

에 ‘문서 수 등’이라는 과제가드가 생성되어 

있었으며, 다른 기 에도 유사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3.4.3 변화 리  교육 

일선에서 문서를 분류하는 사람들은 업무담

당자이다. 이들의 분류작업이 어떻게 통제되고, 

이들을 한 교육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

는지 살펴보았다. 정부기능분류체계가 처음 도

입되었을 때에는 기 마다 직원 교육을 주기

으로 실시하고, 주 부처인 행정자치부도 변화

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 으나 참여정부 이후

에는 이러한 활동이 약해졌다고 한다. 

“조직 리 쪽에서 BRM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담당도 BRM이 뭔지 몰라요. 그 

분들의 역할은 단 과제 신청이 있을 때 승인만 

해주는 거 요.”(B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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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막 시켰겠지요. 

교육도 시키고 사람들도 요성을 인식했을텐데 

지 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사람들이 

기존에 만들어졌던 것을 그 로 쓰는 경우가 많아

요. 조직개편이 일어나 구조가 새로 만들어진다던

지 기능이 이 폭 이루어지지 않는 한 BRM을 

요하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A기 ) 

“BRM 도입 시에는, 단 과제에 해서 담당 

부서에서 설명도 많이 하고 단 과제 등록을 어

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완  멋 로 해라’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

다.”(C기 ) 

운용과 련하여 심각한 문제는 담당자들의 

오분류 다. 보통 기록을 분류하는 작업과 분

류체계 작성을 한 사람이 동시에 하게 된다. 단

과제나 카드와 같은 하  분류계층을 만들면

서 분류업무를 하는 것이다. 업무담당자들이 

기능분류체계를 제 로 이해하지 못해서 분류

업무에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잘못된 분류계

층으로서 단 과제 카드가 난립하고 있었다. 

“(아무리 분류체계를 잘 만들어도) 결국 문서생

산자가 분류를 잘못해 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되

어 버린다는 거 요. 그런데 궁 한 것은 다른 

분야나 외국에서 분류를 문서 생산자에게 거의 

으로 맡기고 통제를  안 하는 그런 사례

가 있냐는 거 요. 는 분류 업무가 매우 문성

을 요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 문서 

생산하는 사람들은 자기 업무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경험 으

로 보면 워낙 오분류, 의도  오분류와 몰라서 

한 오분류가 많거든요 … 이러한 걸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F기 )

고유업무와 공통업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

우도 있었다.

“처리과에 제가 한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한 이 

있어요. 이거 고유업무를 공통업무로 만들어 주

었다. 그럼 이거 다른 과에도 다 뜬다. 놀라시더라

고요. 어떻게 수정하느냐 그래서 담당자에게 물

어봤더니 수정하려면 일단 여기 있는 거 폐기하

고 다시 만들어 문서를 옮겨야 하니까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C기 ) 

 “사람들이 원질서(기록을 생산하게 만든 업무

의 후 계)에 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고유업

무를 하다가 산 편성이나 집행을 하면 공통업

무인 산으로 넘어가고. 업무 조를 해야 한다, 

그러면 고유사업에 한 업무 조인데 그걸 (공

통업무인) 서무 과제에 넣고. 그리고 이 사업에

서 보고를 하면 업무 보고로 넣어요. 많은 담당자

들이 그 거든요.”(A기 )

그러나 기능분류는 기록 리 문가들에게도 

쉽지는 않다. 변화 리를 한 교육과 내부 홍

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이다. 

4. 개선방향  맺음말 

4.1 과제카드 난립의 개선 

재 기록분류체계의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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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는 부분은 단 과제카드의 난립이다. 이 

문제를 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하나의 과제에 여러 개의 카드가 만들어진 각 

기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니 <표 6>과 같

이 유형화할 수 있었다. 

1번~3번 유형의 경우, 단 과제카드 생성 

시 한 통제나 업무담당자 교육이 이루어지 

않아서 발생한 오류에 해당한다. 카드가 복

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사례기  조사에서 단

과제명, 카드명, 리부서가 동일한 카드도 

다수 발견할 수 있었음), 하지 않은 단 과

제에다 자신의 업무를 한 카드를 만든 경우

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해 기  차원에서 

카드 생성 지침을 제공하고 통제 로세스를 

만들어 제도화해야 한다. 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번은 단 과제가 무 크게 만들

어져 카드로 기능을 세분화한 경우이다. 이 경

우, 카드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  안 만드는 것

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 인 문제해

결을 해 과제를 세분화하여 새로운 단 과제

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로세스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5번은 분류체계의 구조  개선을 필요로 하

는 유형이다. 단 과제에 포함되는 기록물의 

양이 많은 경우는 체로 이스 일인 경우가 

많았다. 이스 일의 경우, 기능 외에 다른 기

에 따라 과제에 속한 기록물을 구분해  필

요가 있다. 이 경우 기록분류체게의 구조 인 

조정이 필요하다. 한편 시스템의 제약으로 인

하여 시스템 오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해 카드를 만들어 기록물철을 임의로 나 는 

사례도 있었는데. 시스템의 기능 개선도 필요

하겠지만 량 동종의 기록물을 고려한 구조  

환 없이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6번 역시 구조  개선이 필요한 유형이다. 과

제는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으나 그 안에 여러 

유형이나 주제의 기록물철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이다. 그러나 이는 순수한 기능 심의 분류

체계를 구조 으로 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

다. 단 과제를 나 는 기 이 기능 세분화가 

아니라 기록물의 유형이나 주제가 되기 때문이

며, 정부기능분류체계를 RMS에 그 로 용하

는 체제에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

진(2012)은 이러한 문제와 련하여 “단 과제

별로 기록물철 리기 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공공기록물 리법에서도 처리

과의 장이 단 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 을 정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천하는 기 은 거의 없

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기에는 결정 인 어려움

no 유 형 문제의 측면 

1 의도 이거나 무지로 카드를 복 생산하는 경우 운용

2 하지 않은 단 과제에 자신의 업무카드를 만든 경우 운용

3 단 과제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카드를 만든 경우 운용

4 단 과제가 크게 만들어진 경우 단 과제 세분화 신 신규 카드를 생산한 경우 운용

5 한 단 과제에 포함되는 기록물의 양이 무 많아서 카드로 구분해  경우 구조

6 한 단 과제에 여러 유형  주제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주제나 유형별로 구분한 경우 구조 

<표 6> 단 과제 리카드 난립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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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카드가 하나의 기록물철에 해당한다면 

기록물철 작성기 은 단 과제 카드 생성 기

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 리계통에서는 단

과제에 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록 리의 필

요에 맞게 리카드 생성 기 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운 도 문제이지만 잘 운 이 된다손 치더라도 

범정부 기능분류체계로 성과 리까지 하는 구

조에서는 기록 리를 해 제 로 된 기능분류

의 역할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평화롭게 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F기 ) 

“과거 기록물분류기 표 제도에서는 처리과의 과

장에게 소  과의 단 업무별 편철 기 을 만들어 

통제하라는 책임과 권한을 주었는데 ….”(F기 ) 

과거 기록물분류기 표는 국가기록원이 통

제하 지만 정부기능분류체계는 안 행정부 

조직기획 실이 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기

능분류체계가 기록 리에 요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다. 기록물

철 작성기 에 따라 단 과제 카드를 생성하도

록 하려면 기록  차원이 아니라 국가기록원이 

극 인 역할을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 

면담 진행과정에서 수시로 물어본 질문은 단

과제가 애 의 설계 로 ‘더 이상 자를 수 없

는 업무단 ’로 편성된다면 기록물철에 상응하

는 계층으로 한지 여부 다. 1차 면담에서

는 다수의 참여자가 단 과제 세분화만 제된

다면 기록물철의 문제는 거의 해결된다는 의견

이었다. 그러나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제한 에 

한 많은 의견이 개진되면서 기록분류체계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

다. 단 과제는 어차피 기록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이 아니라 업무단 이므로 비록 업무가 더 이

상 쪼갤 수 없을 정도로 세분화되었다 하여도 

그 안에 다양한 기록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

로 이를 단일한 기록물철로 리하는 것은 

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능 단 로만 기록물 집

합체를 묶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재와 같이 기능 분해로 생성된 분류체계 외

에 조직의 특수한 목 을 한 분류가 필요하다

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사업’

을 단 과제로 설정한 경우와 유사하다. 

“ 희 부의 윗분이 연 에 지시를 한 게 뭐 냐

면, 어떤 특정 사업에 해서 그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싶은데 문서가 여러 과에 골고루 

나눠져 들어가 있는 거 요. 그걸 주  과에서 

단 과제카드를 만들어 거기에 다 모으라는 그

런 지시를 내린 이 있었어요.”(C기 ) 

“ 는 분류체계가 2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A기 )

“그러니까 다원화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는 거

요. 메인 분류체계를 두고 리과제 같은 장

의 심사나 의사결정 한 효과 인 그룹핑. 

그걸 국가기록원에서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지도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F기 ) 

복수의 분류체계는 섣불리 도입할 일은 아니

다. 분류체계 하나를 유지 리하는 데에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 

환경에서는 특별히 리해야할 과제나 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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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기록집합체에 일종의 속성값을 부여

함으로써 분류체계를 만들지 않고도 분류의 효

과를 달성할 수 있다. The National Archives 

(2003)에서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서, 기능분류

체계는 유지하되 ‘가상 이스 일’(virtual case 

file) 등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4.2 단 과제별 리기  부여방식 개선

정부기능분류체계 용의 가장 큰 문제 은 

단 과제에 기록 리와 련된 모든 리기

을 1:1로 응시킨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 청와

의 통령기록 리체계를 행정기 에 잘못 

용하는 데에서 나타난 패착이다. 

“청와 에서는 보존기간을 단 과제에 줬구요. 

단 과제별로 기록 유형을 조사를 해서 거기서 

공개여부나 그런 것들은 따로 주었어요”(B기 )

“단 과제에 근권한을 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 요. 단 과제는 근권한 기 이 아니라 공

개 기 도 안맞지요. 보존기간은  수 있어도. 

법에 그런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청와 와 같은 

방식으로 용시키다 보니 그 게 된 건데. 청와

에서는 단 과제가 있으면 그 안에 세부유형

이 있어서 거기에 공개여부나 보존기간이나 

근권한에 한 부분들을 충분히  수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정부기 들에는 세부유형

을 나 기 어려우니까 그냥 단 과제에 4  속성

을 주기로 그냥 어붙여 버린 거지요. 단 과제

가 세부 으로 분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F

기 ) 

“ 근권한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 그걸 단 과제 기반의 리기 표에 넣으라

고 한 건, 이건 정말 논리 으로나 실무 으로 

맞질 않아요”(A기 ) 

“기록 리를 해 단 과제라는 것에 온갖 것을 

다 집어넣어서 통제를 하는 거 … 이건 불완 한 

발상이었다라고 개인 으로 생각합니다. 단

과제 자체도 보존기간하고 매치가 될지 말지 하

는데 거기다가 비 여부, 공개여부, 근권한...

기록 리에 필요한 부분의 기 을 단 과제

에 넣고 리하려고 한 건데, 이건 사실 불가능한 

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F기 ). 

앞에서 단 과제 규모가 큰 경우 보존기간 값

과 같은 리 속성을 거기 속한 모든 기록물이 

상속받게 되어 문제라는 을 앞에서 지 하

다. 단 과제를 세분화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단 과제 세분화가 하지 않은 경

우도 있었다. 따라서 한 단 과제에 속한 기록

물집합체들에 해 리 속성을 유연하게 부여하

는 방법도 안이 될 수 있다. Moreq 2010(DML 

Forum Foundation 2010)에서는 리기 을 

차상 의 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클래스  기록

집합체로부터 유연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 모형

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기록물 평가 선별  

리와 련하여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4.3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재 앙행정기 들이 정부

기능분류체계를 기록분류에 용하게 된 취지

를 잘 살리고 있는지, 기능분류의 편익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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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실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미국, 

국, 호주 등 많은 나라의 정부기 들이 업무

분석에 근거한 분류체계를 운 하고 있지만 우

리나라와 같이 기능분류만으로 기록을 집합화

하지 않는다. 우리도 이제 정부기능분류체계 사

용 경험이 5년 이상 축 되었으므로 기록분류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되, 서구의 방식을 답

습하는 것이 아니라 자환경에 맞는 제3의 방

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Pauline Joseph, Shelda 

Debowski, and Peter Goldschmidt(2012, 64)

는 기록분류 실무 담당자들을 해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이용자 친화  분류체계를 개발하

고, 분류표의 구조와 사용에 한 이용자 교육

을 극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무엇보다도 당면과제는 무원칙하게 생성되

는 카드의 문제를 국가기록원이 안 행정부의 

정부기능분류정책 담당자와 력하여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다. 기록물철 작성기 이 단 과

제카드 정립기 과 연계하여 만들어질 수 있도

록 극 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한편 자 환경

에서는 정보기술의 힘을 빌려 분류의 용이성과 

유지가능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 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시스템의 개선이 필수

이다. RMS에서 분류체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제, 업무 리시스템, RMS, CAMS(

앙기록물 리시스템) 간에 보존기간 동기화 등

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량 동종 기록을 포함하

여 다양한 기록의 생산 양태에 한 면 한 조

사를 실시하여 단 과제 심의 구조  경직성

을 보완하고 포 성과 유연성을 갖춘 통합기록

분류체계로 환될 수 있도록 기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책이 모색되지 않을 

경우 국가기록원은 ‘하나의 단 과제에 수천 건

의 자기록이 알 수 없는 구조로 들어앉은 기

록물철’이 려들어오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물철은 믈론 장기보존포맷으로 

환될 수도 없을 것이다.

기록분류체계는 핵심 인 기록 리 도구이며, 

기록분류체계가 올바로 작동해야 체계 인 기

록 리가 가능하다. 특히 물리  연계가 존재하

지 않는 자 환경에서 분류는 기록의 논리  연

계를 제공하는 핵심 인 역할을 하며, 이는 다른 

어떤 방식보다 효율 이다. 정부기능분류체계는 

기록 리가 업무 리와 긴 히 연계되도록 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지만, 이제 기록의 체계  축

과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을 모색해

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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